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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지방검찰청
공주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검사 원현호
전화 041-840-4200 / 팩스 041-840-4555

보 도 자 료
2022. 1. 21.(금)

제 목「공주교도소 수형자 사망 사건」수형자 3명 살인죄 등 기소

❍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(지청장 권성희)은, ’21. 12. 21. 공주교도소에서
발생한 수형자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, 같은 방 수형자인 주범 A를
살인죄 등으로, 공범 B, C를 살인방조죄 등으로 각각 기소하였음

❍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공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철저
하게 지휘하고, 송치 후 피고인 및 관련자 조사, 추가 압수수색, 법의학
자문 등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였음

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

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요지, 공소제기일시, 공소제기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등(제11조제1항)

☑ 관련사건을 공소제기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 사건(제10조 제1항 제3호)

- ☑ 피의자, 처분일시, 죄명, 처분주문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0조 제2항)

1 피고인  

피고인 : A○○(26세), B○○(27세), C○○(19세)

2 공소사실 요지

피고인들의 공동범행 – 살인 및 살인방조

- ’21. 12. 21. 21:25경 A○○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
폭행하여 피해자를 가슴과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【살인】

- B○○, C○○는 위와 같은 A○○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,
번갈아가면서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
함으로써 A○○의 살인을 용이하게 하여【살인방조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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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 A○○의 단독 범행

- ’21. 10. 중순경~ 12. 21.경주먹, 몽둥이등으로피해자의복부등을 때려【폭행】

- ’21. 12. 8.경~12. 중순경플라스틱식판등으로피해자의머리, 복부를때려【특수폭행】

- ’21. 12. 18.경 샤프연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【특수상해】

- ’21. 12. 14.경~ 12. 21.경 빨래집게로 피해자의 젖꼭지, 성기 부위를 잡고

비틀어【강제추행치상】

피고인 B○○의 단독 범행

- ’21. 12.경 3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【폭행】

피고인 C○○의 단독 범행

- ’21. 12.경 7회에 걸쳐 손, 약병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, 발목 등을 때려【폭행】

- ’21. 12. 중순경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피해자의 정수리에 올려놓아

머리 부위의 화상을 가하여【상해】

3 수사 경과

’21. 12. 21. 피해자 사망

’22. 1. 11. 공주교도소, 사건 송치

’22. 1. 11.~ 20. 검찰 보완수사 (피고인·관련자 조사, 법의학 자문 등)

’22. 1. 21. 살인죄, 살인방조죄 등으로 기소

                          ※ A○○ 공갈은 증거불충분하여 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

4 수사 결과 및 향후 계획

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, 범행 전후 사정 등을

명확히 밝히고, A○○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A○○를

살인죄로, 이를 묵인·방조한 B○○, C○○를 살인방조죄로 각각 기소

검찰은 향후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

유지에 만전을 기하고,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 지원에도

최선을 다할 예정▧


